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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9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시설개요

(시설개요)

  ❍ 시 설 명: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시설규모: 연면적 7,287.02㎡(지하1층, 지상4층)

      ※ 승강기 현황: 승객용 2대(15인승), 화물용 1대(1.2ton)

  ❍ 주차대수: 101대(일반 84대, 전기차충전기 10대, 장애인 7대)

  ❍ 운영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시설위치)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舊 청양여자정보고)

(주요시설) 입주공간, 회의실, 교육실 등

층  별 시 설 현 황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지상

1층 (식품)시제품제작실, 판매장, 카페, 운영사무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영상제작실, 공유오피스, 휴게실

3층 입주공간(17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휴게공간

4층 입주공간(17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휴게공간 ※ 제2종근생(제조업소) 1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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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집개요

(입주유형) 상주기업, 등록기업  ※ 1개 유형만 선택 가능

구분 상주기업 등록기업(비상주)

입주공간 3층(17개소) / 4층(17개소) 해당없음

공용공간 시제품제작실, 영상제작실, 판매장, 회의실, 교육실 이용 권한 부여

(모집규모) 상주기업 16개사, 등록기업 47개사

입주공간 층별 모집 개소

3층(7개소) 4층(9개소)

65.07㎡, 64.33㎡, 70.34㎡, 31.86㎡(3), 31.57㎡ 65.07㎡, 64.33㎡, 64.87㎡, 31.86㎡(5), 31.57㎡

※ 층별 배치도 및 임대료 [붙임] 참고

(모집대상) 충남지역 현안문제(탄소중립, 지역소멸, 농촌, 농업활성화 등)를 

기업가치 목표로 설정한 기업 우선 입주지원

 ❍ (1순위)「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한「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도에 소재를 두고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예비사회적기

업”이라 한다)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도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및「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

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

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 단, 임대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9호~12호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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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순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 예정인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창업자, 소셜벤처기업 및 소셜벤처

기업 예비창업자

 ❍ (3순위) 타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 예정인 타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창업자, 소셜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 (4순위)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5인 미만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입주제외 대상(상주기업에 한함)

l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l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l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l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l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l 기타 혁신타운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입주자 선정

진흥원 진흥원 입주심사위원회(매월 첫째 주)


입주운영


입주계약체결


입주승인통보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월 마지막 주 매월 15일 이후 통보

* 매월 심사위원회 평가(평가일 전월 25일 신청 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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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혜택) 

지원기관 인 센 티 브 상주
기업

등록
기업 문의처

충청남도

◦ 혁신타운 상주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ㅇ x

041-
635-3321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가점부여 ㅇ x

◦ 입주기업 코칭 프로그램(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운영 ㅇ ㅇ

◦ 신협 회계프로그램 ‘신협 얼마에요’무상지원(선착순) ㅇ ㅇ

◦ 신협 앱 ‘신협 라이프온’을 통한 홍보 판로 지원    ㅇ ㅇ

◦ 공공구매 박람회 등 유통판매전 참가 우선 ㅇ ㅇ

◦ 화성농협 칠갑산 NH호텔 할인(10%)지원 ㅇ ㅇ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이자 보전율 상향(2%→2.3%) ㅇ x

청양군

◦ 주거비 지원 선정 : 월세의 60%(최대 월 191천원)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최대 연 1,000천원)

ㅇ ㅇ

041-
940-4074

◦ 청양군 농산물 특화가공센터 연계 지원

  - (무료) : 교육장, R&D 연구개발실(개발 지원) 이용 ㅇ ㅇ

  - (감면) : 시설물(가공‧보관‧검사 등) 사용료(10~30% 감면) ㅇ ㅇ

충남
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

ㅇ ㅇ
041-

424-4000◦ 충청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지원
(농특산물 및 공산품)

ㅇ ㅇ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교육 우선 참여 혜택 ㅇ ㅇ

041-
406-8127

◦ 입주기업 특화 컨설팅(정기 경영컨설팅, 기업진단·BM컨설팅 등) ㅇ ㅇ

◦ 지역 연계행사 우선 참여 혜택 ㅇ ㅇ

◦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 지원사업 정보 안내 ㅇ x

◦ 마을기업 제품 고도화 프로그램 우선 참여 혜택 ㅇ x

◦연계기업(관) 서비스 이용료 할인 ㅇ x

청운대
RISE사업단 ◦ 이커머스 촬영(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ㅇ ㅇ 041-630-

3147

 ❍ 회의실 및 교육실 무상지원(상주기업, 등록기업)

 ❍ 판매공간 사용료 50% 감면(상주기업, 등록기업)

 ❍ 공유오피스 무상지원(상주기업,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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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주조건

(입주기간)

  ❍ 최초 입주기간은 1년으로, 이후 1년 단위 연장 계약 가능

  ❍ 최대 입주 허용 기간은 4년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입주절차)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

(입주부담금)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임대료,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 임대보증금: 임대료 12개월분으로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임대료: 실별로 상이함

구분

전용면적

30.88㎡
(9.36평)

31.57㎡
(9.57평)

31.86㎡
(9.65평)

33.01㎡
(10평)

33.92㎡
(10.28평)

64.33㎡
(19.49평)

64.87㎡
(19.66평)

65.07㎡
(19.72평)

70.34㎡
(21.32평)

132.17㎡
(40.05평)

유형A 95,170 97,300 98,190 101,730 104,540 198,270 199,940 200,560 216,810 407,390

유형B 475,900 486,540 491,050 508,710 522,760 991,410 999,760 1,002,880 1,084,100 2,037,020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실별 임대료 적용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임
※ 유형A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9호~12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타 지자체 소재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에 적용
※ 유형B는 유형A 적용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
※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先)납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월 단위 분할납부 가능

  ❍ 일반관리비: 시설관리용역비, 냉난방비, 인터넷사용료 등 부과

      ※ 일반관리비는 매월 별도 부과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실별로 상이함

  ❍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등의 사용요금으로 사용량 검침 후 실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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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cepa.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www.cepa.or.kr(지원사업-남부지소)

  ❍ 신청서 접수: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mjj2025@cepa.or.kr) 제출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041-404-1381)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상주기업

(사회적경제조직/소셜벤처기업/창업기업)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소셜벤처기업

판별통지서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용)

8. 기타 증빙서류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해당업체에 한함)

9.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창업기업에 한함)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포함 구성원 모두 제출

(예비창업자)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3.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용)

4. 예비창업 관련 증빙서류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포함 구성원 모두 제출

등록기업

(공통)
1.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사용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소셜벤처기업

판별통지서, 예비창업 관련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창업기업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포함 구성원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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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정방법 및 심사항목

(선정절차) (1차) 적격여부 검토 (2차) 입주심사위원회 평가

(선정방법)

  ❍ 신청서류를 입주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항목별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평균 70점 이상)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희망 호실 우선 배정

      ※ 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입주 호실은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 1차(서류): 적격여부 검토

  

평가항목
적격검토

여 부

- 공고상 입주 적격 자격 해당 여부

-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업력 7년 미만,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5인 미만 기업(창업기업)

   ※ (등록기업)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업으로 선정

  ❍ 2차(서면평가):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평가

    - 1차 적격여부 검토 완료 대상으로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 5~7인 내외의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총점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모집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동일한 모집대상 우선순위 중 충남지역 현안문제(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농업 활성화 등)를 기업가치 목표로 설정한 기업을 

우선 입주 지원하며,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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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심사항목 배점

사회적목적 실현
(20점)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

사회적 기여 활동 이행여부(활동내용, 실적)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30점)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현실성 10

입주 이후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효과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 가능성 5

사업계획의 지역사회 기여도 5

지속가능성
(20점)

입주 이후 성장 가능성(매출, 고용향상 등) 10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파급효과 10

조직구성
(10점)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10

입주적합성
(20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취지 부합도

입주공간 활용 계획 및 공간 필요성
20

 6.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희망자(상주기업, 등록기업)는 공고문에 첨부된 입주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상주기업은 입주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료(12개월분)를 선납하여

야 함. 단, 임대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임대료 12개월분)으로 대체함

 ❍ 상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음. 단, 입주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상주기업은 입주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본점 이전 시 인증(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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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계약 후 내부 인테리어 등 기본시설의 변경은 원상 복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입주기간 만료 또는 입주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시설을 원상 복

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원상 

복구 후 해당 비용을 입주보증금(보증보험) 등에서 변제 조치함

 ❍ 상주기업은 연 1회 연간 사업실적 성과평가를 실시함

 ❍ 입주자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 익월부터 임대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령, 재산평가액 변화, 물가 등에 따라 입주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입주부담금에 

시중은행 일반대출금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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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층별 배치도 및 임대료

 ❍ 3층/4층 배치도(34개소) ※ 회색 음영 임대완료

호실
임대면적(㎡)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전용 공용 합계

월 임대료(원)

(유형A)

보증보험
가입금액

301~302 65.07 70.63 135.70 200,560 2,406,720

303~304 64.33 69.83 134.16 198,270 2,379,240

305~306 70.34 76.36 146.70 216,810 2,601,720

307~308 64.87 70.42 135.29 199,940 2,399,280

309 33.01 35.83 68.84 101,730 1,220,760

310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1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2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3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4 33.92 36.82 70.74 104,540 1,254,480

315 30.88 33.52 64.40 95,170 1,142,040

316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7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8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9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20 31.57 34.27 65.84 97,300 1,167,600

321~324 132.17 143.47 275.64 407,390 4,888,680

401~402 65.07 70.63 135.70 200,560 2,406,720

403~404 64.33 69.83 134.16 198,270 2,379,240

405~406 70.34 76.36 146.70 216,810 2,601,720

407~408 64.87 70.42 135.29 199,940 2,399,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09 33.01 35.83 68.84 101,730 1,220,760

410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1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2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3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4 33.92 36.82 70.74 104,540 1,254,4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5 30.88 33.52 64.40 95,170 1,142,04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6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7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8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9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420 31.57 34.27 65.84 97,300 1,167,600

421~424 132.17 143.47 275.64 407,390 4,888,680


